
OOOO0000-0000-0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

2015.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 양 방 위 연 구 센 터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 연구책임자 : 이 용 국

§ 참 여 연 구 원 : 신동혁, 정섬규, 조진형,

이철구, 오선택, 모태준





요약문

- i -

요 약 문요 약 문

1. 추진배경 및 방향

□ 우리나라는 총 무역량의 94%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9천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으며 6만여 척의 크고 작은 동력어선이 어업활동에 동원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해상활동 빈도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1)

□ 자연적 해양재해도 2013년 기준 한반도 주변에서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93회2) 발생하여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기록하며 지진해일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연안 해저지형 변화에 따라 이상파랑 현상이 증가

하는 등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2008∼2014년간 해난사고는 총 12,769건3), 연평균 1,824건이 발생하여 사

망 788명, 실종 496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해양안전국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와 같이 사고 초기에 현장

의 환경과 피해정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구조활

동이 진행되지 않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 2007년 태안 유류유출사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제주도 고속정 침몰사

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의 대형 해난사고 발생 시마다 사고 직후의 적시

적인 현장환경 관측과 피해정도 평가 등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본 기획연구는 해양 재해·재난 유형을 분석하고, 상황발생 시 현

장에 급파되어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동시에 최초의 피해정도를 평가하여 

방재·구난 작업을 권고할 수 있는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며, 긴

급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박근혜정부 4대 국정지표인『안전과 통합의 사회』, 13대 국정전략인『재

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 기상청 국가지진정보시스템

3) 해양사고현황(해양안전심판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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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추진전략

□ 본 기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 재해·재난의 

유형과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현 능력과 실

태를 진단하여 향후 요구되는 분야별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한다.

□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적 방안을 우선적

으로 수립하고, 정책적 대내외 협력방안을 연구하여 해양안전 관련 정책

을 주관하는 정부와 방재·구난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해양경비안전

본부(해경), 해군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한다.

3. 현실태 및 문제점

□ 2014년 11월,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

으로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으며 예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편성되었

으나 대부분 ‘작전(Operation)’에 해당하는 경비, 안전, 방재작업 수행기능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고현장의 ‘해양환경정보(METOC4))'를 수집하

여 제공하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

휘에 관한 규칙, 자연재해 대책법, 수난구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으나 

사고현장에 신속히 파견되어 제반 환경 및 여건을 파악하고 초기의 피해

정도를 평가(Damage Assessment)하는 내용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매뉴얼 T/F에서 수립한 해양재난 위기대응 세부행동요령(2015.3.

발간)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해양재난 발생 시의 위기대응 세부 

행동요령, 관계기관별 협조요청 및 확인사항 등이 매뉴얼 형태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해양재난 현장에 급파되어 최초의 해양환경적 요소들을 

관측하고 피해 정도를 평가하여 후속 방재 또는 구난 작업을 지원하는 

구체적 임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해양 재해·재난 현장에 대한 기상·해양환경 관측 및 최초 피해평가를 

위한 전문조직 및 관련 법령·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4) METOC : Meteorology and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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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대형 해양 재해·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관련 

민·관·군의 많은 노력이 집중되어 왔지만 대부분 상황발생 직후의 긴박한 

방재·구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였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침몰 선

박 또는 추락 항공기 탐색 등 2차 작업 지원을 위한 보조적 임무만이 수

행되었다.

□ 또한, 민·관·군에 산재된 다수의 전문인력과 장비들을 신속히 결집시킬 

수 있는 ‘기술적 통제기능(Technical Control Tower)’이 전무한 상태이고,

기상청(해상기상, 파고 등), 국립해양조사원(해·조류 등) 등에서 생산되는 

광역 수치모델링 자료만이 제공되어 재해·재난 양상별, 방재·구난작업 단

계별 특성에 맞는 실시간 국지 환경정보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0년 천안함 피격, 고속정 침몰사고, 2014년 세

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해양조사선 및 연구원들을 파견하여 사고현장의 

해양환경을 관측·제공하고 있으나 고유의 연구·조사임무를 중단하고 사고

해역으로 파견됨에 따라 신속한 투입이 제한적이며 기존에 계획된 연구·

조사임무를 중단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다.

※ 대부분 사고 이후 침몰선박 탐색에 투입되고 있으며, 사고 직후의 해양

환경 파악 및 피해평가를 위한 긴급 파견 지원은 불가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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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최종 목표(End State)

- 현장 해양·기상 환경정보
관측 및 파악

- 인적·물적·환경적 피해 평가 

정확한 최초 상황인지

-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전문
인력·장비 파견 및 대응

- 해역별 현장대응 조직 및 
이동수단 확보  

신속한 현장 대응

- 환경정보 및 피해평가 등
현장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전용 전파체계 구축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전파

- 정확한 현장상황에 근거한
최적의 방재·구난작업 권고

- 해양과학적 전문기술 제안 

합리적인 후속대응 권고

- 방재·구조 관련 국내 역량
총동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긴밀한 동원·협력체계 유지

현장지원체계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최종목표 구성도]

※ 신속·정확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실시간 현장정보를 전파하며 

과학적인 후속대책 결심을 보좌하는 현장지원체계 구축 

4-1. 정확한 최초 상황인지(Precise Initial Situation Awareness) 

□ 해양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환경정보가 

수집되고 방재·구난 당국에 전파되어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후속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환경정보와 더불어 최초의 피해평가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인적 피해평

가는 익수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 현황을 포함하고 물적 피해평가는 선박 

및 탑재물 상태 등을 포함하며 환경적 피해평가는 유류 유출, 탑재된 각

종 유독가스 유출에 의한 대기오염 여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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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속한 현장 대응(Rapid Deployment)

□ 해양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사고현장에 대한 환경정보와 최초의 피해평

가 작업이 ‘골든타임’ 이내에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관련 장비들

이 신속히 사고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해서는 항공기, 차량, 선박 등에 의해 운반이 가능

한 소형 다목적 조사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장비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신속대응 조직이 편성되어야 한다.

□ 이러한 신속대응 인원 및 장비의 현장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서·

남해 해역별 신속대응 조직이 평상시 배치되어야 하며, 자체 선박, 차량 

이외에 필요시 관·군의 항공기도 동원하여 긴급히 사고해역에 급파될 수 

있는 대외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미 해양대기관리청(NOAA) 신속대응 조사정 및 Jet-ski]

4-3.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전파(Real-time Information Sharing) 

□ 현장의 해양·기상정보는 분 또는 초 단위로 관측되는 자료이고 고용량의 

영상자료를 포함하며 기존 RF 통신망으로는 용량적·공간적 제한이 수반

되므로 위성통신을 이용한 Web 기반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 최초 현장의 환경정보와 피해평가정보는 사고현장의 방재·구난작업을 수

행하는 조직 뿐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민간 전문

가 그룹, 언론 등 다수의 조직 및 인원들에게 쉽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스

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기반으로도 전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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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현장정보 공유·전파망 구성도]

4-4. 합리적인 후속대응 권고(Reasonable Decision-Aids) 

□ 사고현장에서 수집된 해양·기상정보와 최초의 피해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조치사항, 취약·위험요소, 소요장비 및 체계 관련정보를 중앙 또는 지

역 사고수습본부에 권고함으로써 후속 방재·구난작업을 위한 결심보좌를 

지원한다.

□ 후속대응 권고는 현장에 급파된 신속대응팀(RDT5))에 의해 1차적으로 수

행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에서는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 등 

전문지식과 체계를 이용한 2차적 분석정보를 생산하여 방재·구난 지휘부

에 제공한다.

□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수집된 환경정보, 피해평가결과

와 해양과학적 전문기술·지식을 기반으로 방재·구난 지휘부의 결심을 보

좌하는(Decision Aids) 프로그램(알고리즘)으로서 분석된 결과는 실시간 

전파망을 이용하여 중앙(지방)사고수습본부 등 관련 기관에 전파된다.

5) RDT : Rapid Deployabl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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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 결심보좌(Decision Aids) 프로그램(예)] 

4-5. 동원·협력체계 유지(Cooperation System Maintenance) 

□ 대규모 인적·물적 역량들을 평상시에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평상시에는 최소의 기능유지를 위한 자원들을 긴급대응체계로 유지하

고 상황 발생 시에는 피해양상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동원체계가 가

동되도록 기관·업체 간 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 본 동원체계는 정부주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 전문인

력, 장비, 선박 등 분야별 방재·구난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히 투입될 수 있는 동원태세를 점검해야하며 민간 인원 및 장비들을 

동원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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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원·조직적(Personnel & Organization) 구축 방안

□ 해양방위연구센터는 제반 기획·행정업무를 주관하고 대외 협력업무를 담

당하며 분원의 신속대응 조직에 대한 통제·훈련·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또

한 본원은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관측된 정보들을 토대로 신속대응 결

심보좌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에 결과를 제공한다.

□ 동해 및 남해연구소에는 단계별로 6∼8명의 신속대응팀을 편성하고 기동

성을 갖춘 관측장비를 배치하여 인근 해역의 재해·재난 상황에 1차적으로 

대응한다. 본원에도 신속대응팀을 편성하여 서해에 대한 1차적 대응을 담

당하고 필요시 동해 및 남해연구소에서 급파된 신속대응팀을 지원한다.

□ 신속대응팀 구성인원은 가능한 기존 동해 및 남해연구소 인원들이 겸직

개념으로 수행하며 대기태세 유지, 각종 신속대응 훈련참가 등 개인적 희

생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  분 본원(해양방위연구센터) 동해 및 남해연구소(신속대응팀)

평상시

- 현장지원체계 운영·관리 총괄
- 기획·예산·행정업무 주관
- 정부, 민간기관 간 협력·조정
- 신속대응팀 기능유지를 위한
각종 훈련계획 수립 및 집행

- 신속대응팀 전술·기술·절차 수립
- 장비·체계 획득 및 배치
※ 기존 해양방위연구센터 고유

업무 병행

- 신속대응팀(6∼8명) 기능 유지
- 긴급 현장파견 및 장비 운용
숙달훈련 수행

- 필요시 인근 해경·군 소속
항공기 이용 협조망 구축 

- 장비·체계 소요 요청(→본원)

※ 기존 동해 및 남해연구소 
고유업무 병행

재난상황

발생시

- 현장 신속대응팀 수집자료 
수신 및 2차 분석자료 지원

- 결심보좌 프로그램 운용 
-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 결심
보좌 및 권고

- 분원 신속대응팀의 인원·장비
추가 요청시 지원 및 대응

- 재해·재난 유형 및 피해양상별
민간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

- 서해 상황에 대한 1차 신속대
응팀 임무 수행

- 동·남해 상황에 대한 2차 신속
대응팀 임무 수행 

- 동·남해 상황에 대한 1차 신속
대응팀 임무 수행

- 필요시 해경·군 항공기 이용
현장 이동 협조

- 해양·기상 환경정보 수집 및 
최초 피해평가

- 현장 방재·구난팀과 협조하에
지원소요 파악 및 대응

- 위성통신망 이용 수집정보 및 
피해평가 결과 보고·전파

- 필요시 추가 인원·장비 요청  

[현장지원체계(본원 및 분원) 주요 임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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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적 장비적(System & Facility) 구축 방안

□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임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든 장

비는 소형·경량으로 운반성이 좋아야 하고 사고현장에서 손쉽게 설치 또

는 투하되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 전파되어야 한다.

□ 이러한 현장지원체계에 투입되는 장비 및 체계들은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도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직접적인 구매도입과 연구개발(R&D)에 

의한 체계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 [소형 해양조사정] 차량으로 예인되어 사고해역과 근접한 해안 또는 부

두 까지 이동 가능한 고속·소형의 해양조사정

○ [RHIB6), Jet-ski] 보다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투하되어 해양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RHIB, Jet-ski 등의 소형 해양조사단정

[미국 NOAA 신속대응팀 해양조사정] [영국 해양경비대 해양조사/구조용 RBIB]

[미군 수송헬기로부터 투하되는 RHIB] [미국 NOAA 침몰선박 탐색용 Jet-ski]

6) RHIB : Rigid-hulled inflatable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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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OAA 소형 부이체계 구성도]

○ [소형 해양·기상 관측부이] 소형 선박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고 수심별 

수온 뿐 만 아니라 기상 및 유향·유속 특성을 동시에 관측 가능하며 무

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관측자료를 전송하는 소형 해양·기상 관측부이

○ [무인자율 해상관측체계] 태양력과 파력을 이용하여 장시간·장거리를 이

동하며 다양한 해양·기상·음향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Wave Glider

○ [무인 잠수정] 빠른 속력으로 조류가 강한 서해에서도 운용 가능하며 

해류계, 측면주사소나, 광학센서, 수온계, 오염탐지 등 다양한 관측센서

를 탑재 가능한 무인 잠수정   

[미국 Wave Glider]

[호주 무인자율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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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드론] 광학·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사고현장에 대한 피해평가

를 수행하고 실종자 탐색이 가능하며 구명환 등 인명구조장비를 투하할 

수 있는 해상 드론 

[이란 RTS社 무인기(구명환 3개 탑재)] [드론 탑재 적외선 카메라에 의한 인원 탐지] 

○ [수중물체인식 음향가시화 체계] 사고해역 인근에 설치된 부이, 해류계 

등에 의해 수집된 해양환경정보와 휴대용 음향소나에 의한 탐지영상, 3

차원 선박 설계도영상 등 종합정보를 전방시현기술(HUD7))을 적용하여 

잠수마스크(헬멧)에 투사하는 잠수사용 수중환경 증강현실 구현체계

[수중 물체인식 음향가시화 체계 구성도]

7) HUD : Head-Up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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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적 대내외 협력방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2015.1.6. 개정) 제4조(사업) 3항에 명시된 ‘대국

민 서비스’ 항목을 구체화하여 ‘해양 재해·재난에 대비한 현장지원’ 등으

로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분장규정(2015.5.8. 개정)

제6조(지질·지구물리연구본부 분장업무) 별표 제4호를 통해 규정된 해양

방위기술연구 분야에도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관련 업무가 포함되

어야 한다.

□ 2014년 11월에 신설된 국민안전처 내에서 해양안전을 주관하는 해양경비

안전본부는 대부분 경비, 안전, 방재작업 수행기능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기획연구에서 추진하는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또는 신

속대응팀)를 통해 획득된 현장의 환경정보와 피해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방재·구난 작업 진행을 위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기능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경비안전과 관련한 첨단 장비와 기술에 대

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주관하는 전문 조직 추가 편성이 요구된다.

□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자연재해 대책법, 수난구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으나 사고현

장에 신속히 파견되어 제반 환경 및 여건을 파악하고 초기의 피해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는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등의 실행조직 편성과 임무에 관한 제반 기능적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

나 사고 현장에 대한 최초의 해양환경적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임무는 규

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양 재해·재난에 대응활동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에서부터 사고해역에 대한 환경정보 수집과 최초 피해평가정보에 의

한 과학적인 방재·구난활동이 진행되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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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매뉴얼]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치밀한 대응

책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뿐 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인원

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매뉴얼

은 평상시에는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실제 상황 발생 시에는 구성원들에

게 상황별 행동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재

난 상황에 대비한 각종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정부 부처 인

원들의 공식적인 재난업무 처리절차를 위한 것이며 일반 국민들의 행동

절차에 관한 매뉴얼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8)) 국가재난통제체계(NICS9))의 경우와 같이 정부 공무원 뿐 만 아

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매뉴얼을 소형책자(핸드

북)와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제작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 국가재난통제체계 현장 가이드북 및 스마트폰 앱]

8)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9) NIMS : National Incident Comm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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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협력체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에서는 현장지원체계의 총괄적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동·남해연구소에서는 신속대응팀 기능을 

유지하며 평상시에는 긴급 현장파견 및 장비운용을 위한 숙달훈련을 수

행하고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신속히 도달하여 가용한 수단을 이

용하여 현장의 환경정보와 최초 피해평가를 수행하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협력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는 자체 규정에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관련 임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관

련 인원들에 대한 인사적 행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 [대외 협력체계]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는 사고현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기능 이외 정책·행정적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적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와 해양에서의 각종 사고수습업무를 담당하는 해양

수산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재난안전업무에 특화된 정부차원의 주기적 훈련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행정적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실질적인 방재·구

난작업을 수행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해군 또는 민간기관 등 범 정부차원

의 임무분담 및 협력체계 유지가 요구된다.

□ [민간 동원체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 심해잠수사, 다목적 

바지선, 다이빙벨 등 전문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평

상시에 전문인력과 장비들을 검증하고 주기적인 동원훈련을 통해 정부의 

방재·구난 체계와 협업하는 기능을 숙달하는 동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동원 기관(업체)에 대한 동원예산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요

구된다.

* 긴급구조 동원체계 유지 방안(예)

1. 동원대상 : 전문인력(산업잠수사, 심해잠수사), 바지선, 크레인선,

플로팅 도크, 기타 특수선박

2. 동원방법 : 대상업체 동원태세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3. 유지방법 : 방재·구난 유형별 정기적 종합훈련 실시,

업체능력 평가 및 자격 부여·박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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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팀 기능 유지 및 훈련

동·남해 대상 1차적 신속대응

해양과학기술원 동·남해연구소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해양 재해·재난 대응 정책 수립

정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현장지원체계 운용 및 관리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 운용

서해 대상 1차적 신속대응

동·남해 대상 2차적 신속대응

해양과학기술원 본원

방재·구난 조직 및 기능 관리

방재·구난작업 주도
(현장환경/피해평가정보 활용) 

해양경비안전본부 / 해군

전문 인원·장비 동원체계 준비

정부 요청시 현장 급파(동원)

민간 기관(업체)

법령개정

주기적 합동훈련

예산 지원

평상시 임무
재해·재난 발생 시 임무

[범정부 해양 재해·재난 대응 체계도]

방재·구난 관련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해양과기원 중심의 과학기술 지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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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서   론. 서   론

1-1. 개 요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

어 실질적으로 섬 국가와 같은 지정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국가 총 무역량의 94%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2014년 기준 9,297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235척의 여객선이 중국, 일본 및 국

내 도서지역 간의 유일한 운송수단으로 운항 중이며 69,323척의 크고 작

은 동력어선이 어업활동에 동원되고 있다.10)

□ 또한, 30여 척의 중·대형 해경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활동을 전개 

중이고 동·서해 접적해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11))을 사수하기 위한 해

군함정들의 복합적인 작전활동이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해상활동 빈도가 매우 높은 해역 중 하나이다.

□ 자연적인 해양재해 역시 증가 추세로서 2013년 기준 한반도 주변에서 진

도 3 이상의 지진이 93회12) 발생하여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기록하며 지진해일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2000년 

이후 연안에서의 해저지형 변화에 따라 이상파랑 현상이 증가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08∼2014년간 해난사고는 총 12,769건13), 연평균 1,824건이 발생하여 사

망 788명, 실종 496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해양안전국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와 같이 사고 초기에 

현장의 환경과 피해정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구

조활동이 진행되지 않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11) NLL : Northern Limit Line

12) 기상청 국가지진정보시스템

13) 해양사고현황(해양안전심판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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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태안 유류유출사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제주도 고속정 침몰사

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등 일련의 대형 해난사고 발생 시마다 사고 

직후 적시적인 현장환경 측정, 피해정도 평가 등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이다.

□ 상기와 같은 해양 재난상황 발생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해양수산

부, 해군, 해경 등)의 긴급 요청에 따라 해양조사선, 관측장비 및 전문인

력을 투입하여 사고해역의 해양환경, 침몰선박의 위치, 실종자 탐색 등을 

지원하여 많은 성과를 이룬 바 있으나 고유의 연구활동을 중단하고 사고

해역으로 파견됨에 따라 신속한 투입이 제한적이었고 계획된 연구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다.

□ 따라서 본 기획연구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해양 재

해·재난의 유형을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급파되어 현장의 해양

환경을 관측함과 동시에 최초의 피해정도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방재·구난 

작업을 권고할 수 있는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며, 언제든지 긴

급히 가동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내·외부적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박근혜정부 4대 국정지표인『안전과 통합

의 사회』, 13대 국정전략인『재난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등을 실현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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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목적 및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사고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던 제 2

의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해, 해양에서의 각종 방재·구난 작업을 과학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분야 통합 매뉴얼이 전문한 상태이다.

○ 방재·구난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해경·해군·민간업체 등 기관에는 

사고 직후 최초의 현장환경을 관측·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 장

비 및 체계 등이 구비되지 않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차원에서 현장에 

급파할 수 있는 현장지원체계(REA)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 재해·재난 유형별 현장

환경을 효과적으로 실시간 관측하기 위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신속대

응반을 구성하고 소요장비 및 운용전술·기술·절차(TTP14)) 수립을 위한 

Road-map 수립이 필요하다(그림 1).

그림 1. 세월호 국회 기관보고 중인 해경청장 및 관련 보도(2014.7.7.). 

14) TTP :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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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측면

○ 해양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 유관기관, 관련업체 간 산발적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각 기관·단

체별 보유 역량 집중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 방재·구난 관련 ‘해양과학기술’ 역량 집중을 위한 해양과기원 중심의 협

력체계가 요구되며, 해양 방재·구난작업 관련 국내의 전문인력과 장비

들을 유사시 긴급히 동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유지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정부(정책주관)↔해양과기원(기술주관)↔해경·해군(구난작업 주관)

○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연평균 1,824건(2008∼2014년간)의 해난

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이 요구된다.

□ 사회․문화적 측면

○ 해양 재해·재난 현장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 교육체계를 병행하

여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낮은 해양안전의식과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

를 도모하며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준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해양안전산업과 해양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다.

○ 학생, 어민, 해양산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매뉴얼 등이 제공됨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이 

가능하다.

○ 특히 해난사고, 유류와 방사능 유출 등 인위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태

풍, 해일, 침수, 적조, 해파리 등으로 인한 각종 자연 재해 발생 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평상시 안전 교육이 필

수적이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 환경오염과 

생태계 이상 징후가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해양재해 피해의 규모와 사

고 발생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그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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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해양 방재·구난 관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도의 선제적 발

전방안 수립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해양과학기술’ 중

심의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림 2. 2007년 태안 유류유출사고 직후 기름띠 확산 위성영상(Envisat).

그림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오염물질 확산 모델링 결과(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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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범위 및 추진전략

□ 연구범위

○ 본 기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 재해·재난

의 유형과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현 능력

과 실태를 진단하여 향후 요구되는 분야별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연

구한다.

○ 본 기획연구의 주요 연구 범위 및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해양 재해·재난 대응 관련 현실태 및 문제점

가. 해양 재해·재난 발생 현황

나. 국내 현실태 및 문제점 진단

다. 외국 사례 분석

2.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가. 최종 목표(End state) 분석 및 설정

나. 기능적(Function) 구축요소

다. 인원 조직적(Organization) 구축요소

라. 물적 장비적(System & Facility) 구축요소

3. 정책적 대내외 협력방안

가. 정책적 준비 및 개선사항

나.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방안

□ 추진전략

○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적 방안을 우선

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적 대내외 협력방안을 연구하여 해양안전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와 방재·구난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민안

전처(해경), 해군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한다.



II. 해양 재해·재난 대응 관련 

현실태 및 문제점

2-1. 해양 재해·재난 발생 현황

2-2. 국내 현실태 및 문제점 진단

2-3. 외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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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양 재해·재난 대응 관련 현실태 및 문제점II. 해양 재해·재난 대응 관련 현실태 및 문제점

2-1. 해양 재해·재난 발생 현황

2-1-1. 해양 재해·재난 발생 유형

□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용어 표기는 통일된 기준 없이 여러 법령에서 혼용

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12.30.개정)]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해

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교

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등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 [수난구호법(2014.11.19.개정)]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난구호’라고 정의한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009.12.29.개정)] 해양 및 내수면

에서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해양사고’

라고 정의한다.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

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자연재해대책법(2014.11.19.개정)] ‘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자연재해’ 중에서 태풍, 홍

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에 의한 재해를 ‘풍수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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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소방방재청(국가과학기술위원회)은 재해 및 재난의 유형분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와 ‘인적·사회적 재난’으로 재분류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분류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자연재해 : 기후변화, 지각변동, 천체·우주활동과 같은 자연적인 요

소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

- 인적 재난 : 기술적인 실수나 관리 부주의 등 인위적인 요소에 의

해 발생되는 기술적인 재난

- 사회적 재난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의 확산 등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재난

○ 본 기획연구에서는 재해·재난 관련 유형의 분류체계에 따른 혼란을 최

소화하기 위해 구 소방방재청(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 재정리한 재해·재

난 유형별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원인 현상별 재해·재

난 유형은 다음과 같다(표 1, 2).



Ⅱ. 해양 재해·재난 대응 관련 현실태 및 문제점

- 13 -

유 형 정 의

태 풍

▪적도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호우와 강풍을 동반하며,

이로 인한 홍수, 풍랑, 해일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태풍주의보 발령기준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경보 발령기준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홍 수
▪호우, 태풍, 융설 등의 요인에 의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내륙지역의 우수배제 

불량으로 발생되는 침수에 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호 우

▪일정 시간동안 강한 강우가 집중되거나 지속적인 강우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

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호우주의보 발령기준

-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발령기준

-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

상될 때

강 풍

▪바람이 일정 속도 이상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강풍주의보 발령기준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강풍경보 발령기준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바람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발생하거나 파고가 일정 높이 이상으로 

상승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풍랑주의보 발령기준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경보 발령기준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표 1. 자연재해 세부 유형 분류 및 정의                            ( 청색 : 해양 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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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풍해 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폭풍해일주의보 발령기준

-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

역별로 별도지정

※ 폭풍해일경보 발령기준

-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

역별로 별도지정

지 진해 일

▪해저에서 화산폭발, 지진, 지반의 함몰 등의 지각변동에 의해 발생한 지진해일

로 해수면이 상승, 육지로 유입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지진해일주의보 발령기준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

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지진해일경보 발령기준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

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조 수 ▪연안이나 하구에서 조석 즉, 기조력의 영향을 받는 현상인 조수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과 연계하여 해수면이 상승할 때 내륙지방에 범람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대 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대설주의보 발령기준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발령기준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낙 뢰 ▪번개 중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지방전이 인명 및 시설물에 직접 

작용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재해

가 뭄

▪오랜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어, 수문학적으로 물의 균

형이 깨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가뭄의 종류

1. 기상학적 가뭄 : 평균적인 강수량, 강수빈도가 어떤 기준 이하의 상태

2. 농업적 가뭄 :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토양수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

3. 수문학적 가뭄 : 지표수, 지하수의 공급 부족(하천수, 호소수 등) 상태

4. 사회 경제적 가뭄 : 음용수, 발전수, 기타 물을 필요로 하는 경제재 생산을 저

해하는 상태

지 진 ▪지구 내부의 단층 붕괴 등에 의해 지반이 급작스럽게 변동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청색 : 해양 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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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사

▪중국과 몽골의 황사발원지에서 발생한 모래먼지의 유입으로 인해 국민건강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황사주의보 발령기준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경보 발령기준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적 조 ▪수온의 상승과 영양염류의 이상과다에 의해 하천 저수지 해양에서 발생되어 

수생생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재해

우 박 ▪0.5cm 이상의 얼음 덩어리가 내려 농작물이나 인명, 시설물 등에 피해를 유발

하는 재해

폭 염

▪일정 기준 이상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폭염주의보 발령기준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발령기준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 파

▪일정 기준 이하의 기온하강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발령기준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산사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나 급경사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현상

화산폭발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용암, 즉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의 틈을 통하여 지표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용암, 화산쇄설물, 이류, 암설류 및 화산가스, 화산

재 확산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우주 재해
▪태양 흑점 폭발에 의한 전자기기 등의 작동 오류 및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는 

우주 잔해물, 운석 등의 지구와의 충돌, 우주 기상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청색 : 해양 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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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 및 유행

하는 사람의 질환으로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의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유행병(epidemic): 어떤 지역에서 예상범위를 넘어 급격하게 확산되는 질병

※범유행(pandemic): 어떤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

가축전염병 유행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 및 유행

하는 전염성 가축질병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2항에 따른 전염병의 

확산으로 가축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폭발사고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폭발물의 폭발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가스사고
▪가스 누출이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 화재 폭파사고 등으로 인명 및 재

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화생방사고
▪독가스 등의 화학물질, 바이러스, 세균 등의 병원균, 방사능 물질(동위원소,

폐기물, 핵연료물질)의 보관 사용 저장 처리 관리 과정에서 취급기관의 관리 

부주의 또는 자연재해 사고 등에 의한 시설의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

람 혹은 동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교통사고

다음 유형별 대형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단순교통사고 제외)

▪도로교통사고 : 자동차나 원동기 등의 도로운행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사고

▪철도 사고 : 기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해상 사고 : 선박의 운항 중 유조선 가스선 등 대형선박의 난파, 조난, 침몰 등

의 사고

▪항공 사고 : 항공기의 운항 중 발생되는 사고로, 우주를 향해 발사하는 발사

체 및 인공위성 등의 기술적인 문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를 포함

건축물 붕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물(체육관, 종교시설, 백화점, 목욕탕,

16층이상의 대형건물)이나 집단주거용 시설물(고층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에너지 기반시설 파괴
▪발전소, LNG 저장시설과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의 파괴나 수급차질로 인

해 가정 및 각종 산업시설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

정보통신 기반시설 파괴 

▪전산망 및 서버, 광케이블과 같은 전기통신 네트워크나, 무선 레이더 시설,

통신전용 단말기 등의 교란 및 파괴로 인해 전산⋅금융 통신 업무가 마비되는 

사고로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표 2. 인적⋅사회적 재난 세부 유형 분류 및 정의                    ( 청색 : 해양 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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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정 의

교통수송 기반시설 파괴

다음 유형별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도로 : 도로 시설의 차단, 붕괴, 낙석, 결빙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 

▪교량 : 각종 교량의 변형이나 붕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터널 : 터널의 침수, 붕괴, 화재, 공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 

▪고가도로 : 고가시설물의 변형이나 붕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지하도 : 지하도 시설의 침수, 붕괴, 화재, 공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

든 사고

▪제방 댐 : 제방이나 댐의 붕괴나 월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철도 : 철도 시설의 파괴로 인한 전복, 탈선, 추락 등의 사고나, 승객 및 화

물의 수송과정에서 피해가 야기되는 모든 관련사고

▪해상교통시설 :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사고나, 항만 등의 기간시설 파괴로 인

한 승객 및 화물의 해상수송과정에서 피해가 야기되는 사고

▪공항시설 : 항공기의 이착륙에 관련된 사고 및 공항 등의 기간 시설의 마비 

혹은 파괴로 인한 승객 및 화물의 항공수송과정에서 피해가 야기

되는 사고

보건의료 시설 파괴

▪예방체계에 취약한 병원균의 급속한 전파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야기되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

난

폐기물처리시설 파괴

▪고형쓰레기소각장, 폐차처리장, 병원적축물처리시설, 건자재처리장등의 시설

물들이 정상적인 처리업무를 못하여 발생되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

발하는 재난

용수 기반시설 파괴

▪취수시설, 취수펌프, 정수시설, 각종 상수도관이나 기타 상수도시설 등의 파

괴로 인해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

는 재난

화 재 ▪낙뢰, 누전, 가스폭발, 붕괴, 테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발화 사고

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산 불 ▪번개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나 담뱃불과 같은 인위적 요인들에 의해 산에서 

발생되는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환경오염사고
▪사고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기름, 산업폐기물 등과 같은 유독성 물질의 

누출사고, 또는, 유해물질의 장기간 노출에 따른 급 만성 중독, 세대간 축적 

등 생태계 교란 및 파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사이버테러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군사, 금융, 행정, 인적자원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의 파

괴,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테러

( 청색 : 해양 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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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해양 재해·재난 발생 사례(통계)

□ 기록이 존재하는 16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15)가 발생하였으며(표 3), 한반도 및 주변해역에서도 연간 

50∼90회16)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육상에서 발생하며 리히터 

규모 3 이하의 약진이 발생하였다. 특히 소규모의 수평적 단층운동에 의

한 지진이고 지진발생 지역의 수심이 깊지 않으며 지진해일을 유발할 정

도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지진해일 발생 빈

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 가장 최근의 지진해일은 1983년 5월, 일본 혼슈 아키다현 서쪽 근해에

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동해안에 1시간 50분 동안 10

분 주기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인명피해 5명, 이재민 405명, 약 4억 7

천 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993년 7월, 일본 호카이도 오

쿠시리섬 북서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에 의해 동해안에 3시간 

동안 10분 주기로 지진해일이 밀려와 약 4억 9천 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발생
년도 발생지역 인명피해

(사망)
발생
년도 발생지역 인명피해

(사망)

2005 인도네시아 600 1854 일본 동해 3,000

2004 인도네시아 230,000 1792 일본 규슈 15,030

1998 파푸아뉴기니아 2,182 1782 남중국해 40,000

1976 필리핀 8,000 1771 일본 류큐해구 13,486

1964 미국 알레스카 119 1766 일본 북동해 1,700

1946 일본 동해 1,997 1746 페류 3,800

1933 일본 북동해 3,000 1707 일본 동해 30,000

1923 일본 동해 2,144 1703 일본 동해 5,233

1899 인도네시아 3,620 1692 자마이카 3,000

1896 일본 산리쿠 26,360 1611 일본 북동해 5,000

1883 자바해 36,500 1605 일본 동해 5,000

1868 칠레 25,674 1570 칠레 2,000

표 3. 전 세계 주요 지진해일 발생 및 피해현황

15) 미 국가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16) 기상청 지진해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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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풍랑에 의한 자연재해는 지진해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

하지만 해상에서는 대부분 선박사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적·사회적 재난 

영역으로 편의상 분류하였으며 비정상적 조수현상에 의한 자연재해 또한 

대부분 육상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 따라서 본 기획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선박사고

와 연관된 인적·사회적 해양재난과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현상을 중

심으로 유형별 특성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 우리나라 총 무역량의 94%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2014년 기준 

9,297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235척의 여객선이 도서지역 간

의 유일한 운송수단으로 운항 중이며 69,323척의 크고 작은 동력어선이 

어업활동에 동원되고 있다17)(그림 4).

기타선박
(4,258척, 46%)

부선
(2,015척, 22%)

예선
(1,287척, 14%)

유조선
(738척, 8%)

화물선
(764척, 8%)

여객선
(235척, 2%)

그림 4. 2014년 11월 기준 등록선박 현황(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또한, 30여 척의 중·대형 해경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활동을 전개 

중이고 동·서해 접적해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18))을 사수하기 위한 해

군함정들의 복합적인 작전활동이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해상활동 빈도가 매우 높은 해역 중 하나이다.

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18) NLL : Northern Limi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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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14년간 해난사고는 총 12,769건19), 연평균 1,824건이 발생하여 사

망 788명, 실종 496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해양안전국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표 4, 5).

연도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
손상

인명
사상

안전
운항
저해

기타 계

2008 135 18 53 13 32 21 415 17 141 103 948

2009 240 19 88 47 89 38 727 25 288 254 1,815

2010 242 28 148 38 82 50 571 32 217 219 1,627

2011 260 32 120 58 84 65 652 84 234 220 1,809

2012 196 33 113 39 105 41 489 60 227 270 1,573

2013 175 23 91 32 79 21 290 45 191 146 1,093

2014 180 19 96 35 97 19 339 113 205 227 1,330

표 4. 사고종류별 해난사고 발생현황                                        (사고횟수)

연도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
손상

인명
사상

기타 계

2008 15 - - 2 2 3 1 11 1 35

2009 33 1 2 10 3 11 3 16 - 79

2010 22 1 - 10 5 12 - 19 - 69

2011 16 - 2 5 1 2 - 39 - 65

2012 11 4 7 11 5 7 - 26 1 72

2013 9 9 2 8 14 3 - 17 - 62

2014 16 - 1 302 13 29 - 43 - 404

표 5. 인명피해 현황                                                      (사망자수)

19) 해양사고현황(해양안전심판원, 2015)



Ⅱ. 해양 재해·재난 대응 관련 현실태 및 문제점

- 21 -

□ 표 4 및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인명 및 재산피해는 대부

분 충돌, 전복, 침몰, 화재 및 폭발사고 등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그 세부 

사고유형20)은 다음과 같다.

○ 해상에서의 충돌 사고는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사고 중의 하나이고 국

제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도 ‘해사안전법’을 제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있으며, 특수 화학

화물 운송선, LNG 운반선 등 위험 화물 운송선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폭발 및 화재를 동반한 엄청난 

재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4년 1월에 부산과 대마도 인

접 해역에서 화물선 M/V Gravity Highway호와 케미컬 운반선 M/V

Maritime Maisie호가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고(그

림 5, 6), 2013년 12월에는 삼천포 인근 해상에서 M/V Pacific Carrier

호가 15만톤의 유연탄을 만재한 상태로 풀 컨테이너선인 M/V

Hyundai Confidence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그림 7).

그림 5. 화재가 발생한 Maritime Maisie호(출처 : 부산해양경찰서).

20) 현장사례중심의 해난 구조 이해와 실무(류찬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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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aritime Maisie호에서 유출된 기름띠와 제거작업 중인 선박.

그림 7. 충돌사고 직후의 Pacific Carrier호와 Hyundai Confidenc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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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초(Stranding)’란 선체가 암초나 암반 등에 얹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대부분 선체의 손상을 가져와서 선체 파공, 침수와 스크루 등

의 추진 장치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좌주(Grounding)는 

저질이 암석이 아닌 뻘이나 모래 등에 선체가 얹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스크류 등의 추진장치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은 있으나 선체가 파손될 

가능성은 적다. 광의의 의미에서 좌초는 좌주를 포함하며, 선박 조종자

는 좌초사고 발생 시 냉정하고 침착하게 선박의 손상 상태를 파악하여 

사태를 호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좌초사고는 항해사의 

선박위치 측정 태만 또는 불충분한 항로 점검, 조종 기술의 미숙 등에

서 기인하며, 투묘 중 강풍이나 파랑 등의 해상 기상으로 투묘한 닻이 

끌리는 현상인 주묘로 인해 좌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류가 빠른 

협수로 등을 통과할 때 당직 항해사가 안이한 대응을 하거나 심지어 휴

대폰 사용을 위해 과도하게 육지에 근접한 항해를 하다가 발생하는 경

우도 있다. 2012년 1월에는 이탈리아의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가 티레니아해의 토스카나 제도의 질리오섬 인근에서 암초와 충돌한 

뒤 선체가 기울어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그림 8), 최근에는 지

난 3월 경남 남해군 홍현마을 인근해상에서 부산선적 해안정화작업선

(56톤)이 좌초되면서 기름이 유출된 바 있다(그림 9).

그림 8. 좌초된 이탈리아 여객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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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좌초된 해안정화작업선.

○ 전복사고는 해상에서 기상 악화, 조종 미숙, 과적 또는 적재 불량, 출돌 

및 다른 원인에 의해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는 사고를 의미

한다. 선박은 전복된 상태에서도 큰 외력이 작용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침몰하지 않고 전복된 상태가 유지되지만 선체의 잔존 부력이 줄어들

면, 즉 선체가 외력에 의해 동요되면서 선내의 공기가 배출되면 침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선체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가능한 빠른 시

간 내에 선체를 구조 작업이 용이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유류 유출 시 환경피해가 적고, 파도⋅바람⋅조류 등의 영향이 

적으며, 수중 시야가 좋고 수심이 얕은 안전한 해역을 미리 물색해야 

한다. 지난 1월 3일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인근 해역에서 1,400여대의 차

량을 운반하던 52,000톤급 차량운반선 Hoegh Osaka호가 과적 및 적재 

불량으로 전복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며(그림 10), 2014년 4

월 16일에는 진도 맹골수도를 통과하던 6,825톤급의 세월호가 불법 증

축 및 과적, 탑재불량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복되어 304명의 희생

자가 발생한 바 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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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복되는 싱카폴 Hoegh Osake호.

그림 11. 전복되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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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화재나 폭발사고는 육상에서 보다 근본적으

로 상이하여 대부분 외부의 도움 없이 승조원 자력으로 화재를 진압하

고 항해를 계속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박의 내부 구조는 견고하

고 복잡하여 화재 진압 시 많은 여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 이유로 

선박화재는 침몰, 전복 또는 인명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사전에 많은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06년 3월, 중동 예

멘 아덴만 해상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폭죽을 운반하던 64,000톤급 컨

테이너선 현대 포춘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그림 12), 지난 3월에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10마일 

해상에서 파나마 국적의 2,243톤급 케미컬운반선 S호에서 화재가 발생

하여 승조원 16명 전원이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된 바 있다.

그림 12. 화재가 발생한 파나마 국적 케미컬운반석 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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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현실태 및 문제점

2-2-1. 긴급 현장지원체계 관련 조직⋅정책적 문제점

□ 2014년 11월, 기존의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

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② 비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③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

④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재 및 해상사건 수사

○ 국민안전처는 장관 예하에 기획조정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

난실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의 독립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양 재해·재난과 관련된 조직은 해

양경비안전본부이며 세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그림 13).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조정관

해양경비안전국해양장비기술국

해양경비안전총괄과

해양경비과

해양안전과

해양수색구조과

해양오염방재국

수상레저과

해상수사정보과

해양장비기획과

해양장비관리과

해양항공과

해양정보통신과

해양교통관제과

방재기획과

기동방재과

해양오염예방과

그림 13. 해양경비안전본부 세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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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장비기술국,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오염방재국 

등 3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해양경비안전국과 해양오염방재국이 

직접적으로 해양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이나 대부분 ‘작전

(Operation)’에 해당하는 경비, 안전, 방재작업 수행기능 위주로 편성되

어 있으며 사고현장의 ‘해양환경정보(METOC21))'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해양 재해·재난 관련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12.30. 개

정),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15.4.3. 개정), 자연재

해 대책법(2014.11.19. 개정), 수난구호법(2014.11.19. 개정), 재해구호법

(2014.11.19. 개정) 등이 있으나 사고현장에 신속히 파견되어 제반 환경 및 

여건을 파악하고 초기의 피해정도를 평가(Damage Assessment)하는 내용

은 규정되지 않았다.

○ 특히,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

난의 예방, 대응, 복구와 안전활동 등을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에는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구조통

제단 등의 실행조직 편성과 임무에 관한 제반 기능적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으나 사고 현장에 대한 최초의 해양환경적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임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 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 METOC : Meteorology and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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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서는 수난구호법(2014.11.19.

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본 수난구호법에도 중

앙구조본부,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조대 및 구급대, 종합상황

실 등 대응조직의 편성 및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현장에 대한 

최초의 해양환경적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임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수난구호법 제17조)

1. 조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부여와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6. 현장접근 통제 등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재정비하기 위

해 재난안전매뉴얼 T/F에서 수립한 해양재난 위기대응 세부행동요령

(2015.3. 발간)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해양재난 발생 시의 위기

대응 세부 행동요령, 관계기관별 협조 요청 및 확인 사항 등이 매뉴얼 

형태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해양재난 현장에 급파되어 최초의 해양

환경적 요소들을 관측하고 피해 정도를 평가하여 후속 방재 또는 구난 

작업을 지원하는 구체적 임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본 재난안전매뉴얼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에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주관하고 있는 선박사고, 해양오

염, 적조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

다2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양수산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며 예하에 

상황실장을 필두로 총괄반, 상황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이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14m, 표 6), 그 중 상황반의 임무에는 피해정보의 수집 및 

22) 해양재난 위기대응 세부 행동요령(2015.3. 해양수산부 재난안전매뉴얼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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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상황 분석자료 작성, 재난 및 사고현황, 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 등 

재난현장에 대한 상황조사까지만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해양환경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임무는 명시되지 않았다(표 7).

상황실장
(소관 실국장)

총괄반
(소관 과장)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장관)

상황반
(유관 과장)

행정지원반
(유관 과장)

복구대책반
(유관 과장)

언론지원반
(대변인/홍보담당관)

그림 14.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도.

사고 유형 상황실장 총괄반장

선 박

여객선

연안 해운물류국장 연안해운과장

국제 해운물류국장 해운정책과장

일반 선박 해사안전국장 해사안전관리과장

어 선

근해 수산정책실장 지도교섭과장

원양 해양정책실장 원양산업과장

해양 오염 해양정책실장 해양환경정책과장

적   조 수산정책실장 양식산업과장

조   수 해양정책실장 해양영토과장

표 6. 중앙사고수습본부 사고유형별 상황실장 및 총괄반장



Ⅱ. 해양 재해·재난 대응 관련 현실태 및 문제점

- 31 -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반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사고수습 추진상황 총괄·관리

3. 재난 수습상황 판단회의 주관

4. 재난 수숩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

5.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보고 주관 및 보고서 작성

6. 그 밖에 중앙사소 수습본부 운영 총괄

상황반

1. 피해정보의 수집 및 수습상황 분석자료 작성

2. 재난 및 사고 현황, 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

3. 재난상황 예보·경보 발령 등 위험수준 판단 의사결정 지원

4. 지역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요청·지원

5. 재난 및 사고현장 응급조치 등 수습지원

6. 사상자 구호, 구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7. 중앙수습지원단 현지파견 검토 및 요청

8.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 지원 및 요청

복구대책반

1. 인명피해 상황 파악 및 관리

2.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 총괄

3.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 계획안 마련

4. 피해자 응급구호 및 구호물품 지원

5. 부상자 치료 및 의료지원,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등

행정지원반

1.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

2. 상황실 운영장비 설치·지원 및 근무자 후생관리

3. 상황실 출입통제 및 상황실 운영지원

4. 관계기관 파견근무 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언론지원반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상황 모니터링

2.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모니터링

3. 재난 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4.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KBS 등 재난 방송사)

5. 재난 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6.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언론 브리핑

표 7. 중앙사고수습본부 반별 임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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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양재난 위기대응 세부 행동요령 2-2-3항(재난 지역 기상 및 해

양정보 제공)에는 구조·방재작업, 유실물 수색지역 예측 등을 위해 기상

청의 지원을 받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조류·정조시간·해저지형 등 해

양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조류정보 제공시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기 

운영 중인 조류관측지점이 아닌 사고해역의 조류정보를 제공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세월호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1∼2일 이후 

현장에 투입되어 기상 및 해양정보를 제공하였고 가용한 인근의 부이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세월호 사고지점 중심의 기상상태, 유향·유속 및 

정조시간, 선체인근의 와류정보 등이 적시에 탐색·구조단에 전달되지 

못하였다.

해양에서의 재해·재난 발생 현장에 대한 기상·해양환경 관측 및 

최초 피해평가를 위한 전문조직 및 관련 법령·정책 기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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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긴급 현장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해양 재해·재난 현장에 급파되어 최초의 해양환경적 요소들을 관측하고 

피해 정도를 평가하여 후속 방재 또는 구난 작업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조직 및 정책·행정적 기반이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중·대형 재해·재

난 발생 시 정부 또는 군의 요청에 따라 현장지원이 수행된 바 있다.

□ 2006년 6월7일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하여 포항 동방 해상에서 야간 공중

요격 비행훈련을 실시하던 F-15K 전투기 1대가 이륙 35분 후인 오후 8시 

2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동방 21마일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다. 사고 해역은 수심이 깊어 기체 및 잔해에 대한 탐색작업이 지연되

었으며,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은 공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6월 25일부터 추

락 추정해역에 해양 2000호(2,533톤)와 사이드스켄소나 등 탐사장비를 투

입하여 사고 후 20일 경과된 6월 27일 수심 370m 해저면에 위치한 기체

와 잔해들을 식별하였고 인양선 바다로호(1만2,000톤)를 이용하여 인양하

는데 성공하였다(그림 15).

그림 15. 인양되는 F-15K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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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26일 야간에 백령도 근해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의 1,220톤급 초계함(PCC23)-772)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피격되어 장명 46명이 희생되고 선체는 함수와 함미 두 부분으로 절단되

어 수심 46m 해저면에 가라앉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사고 후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은 3월 31일 해양

조사선 이어도호와 각종 탐사장비를 백령도 근해 현장에 급파하였고 이

어도호와 장목호를 5월14일 까지 교대로 투입하여 해저면의 함수 및 함

미 위치를 식별하여 후속 인양작전을 지원하였다. 추가적으로 사고해역 

인근의 해저면 탐사를 통해 폭발원점 위치를 식별하고 주변의 인공적 

해저환경 교란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합동조사

단 활동을 지원하였고(그림 16), 인양작전 기간 중에는 사고해역 인근의 

조류 모델링 정보를 제공하였다(그림 17).

○ 또한 천안함 선체 잔해를 탐색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저인망 어선 금양

98호가 대청도 서방 55km 해상에서 침몰한 직후에는 상기 해양조사선

이 사고현장에 급파되어 반경 20km 해역을 탐색하여 위치를 식별함으

로써 인양작전을 지원하였다(그림 18).

그림 16. 해양조사선 장목호에 의해 식별된 천안함 함미 및 인근 미상 침선 음향영상. 

23) PCC : Patrol Combat Corv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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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조류 모델링 결과.

그림 18. 대청도 서쪽 해상에 침몰한 금양 98호 음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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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10일 23시경 해군 3함대 소속의 150톤급 고속정 1척이 제주

항 서북방 5.4마일 해상에서 야간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복귀 중 270톤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사고 직후 대규모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침몰한 고속정을 탐색하는데 

실패하였으며,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조사선 

이어도호를 현지에 투입하여 수심 110m 해저에 침몰한 고속정을 탐지

하였고 선체로부터 제주항 근해까지의 인양 및 운반 예상로에 대한 해

저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사고 후 26일 만에 선체를 인양하

는데 성공하였다(그림 19).

그림 19. 사고 후 26일만에 인양되는 고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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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 소속 6,820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

에서 침몰되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이 구조되었으나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특히 세월호

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하여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을 안겨주

었다.

○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정도였다. 세월호가 선수를 제

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는데, 실종

자 구조를 위해서 잠수요원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시간이 소모되었다. 특히 사

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수중

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 또한,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 이상

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를 상당시간 유지하고 있어 이 시기 구조장비의 

빠른 투입이 절실하였으나 4월 18일 세월호가 수면 밑으로 침몰한 후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 백을 투입했고, 야간구조작업을 위한 오징어

잡이 어선은 침몰 나흘째, 전문 잠수사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대형바지

선은 침몰 닷새째인 4월 20일에 투입되는 등 희생 최소화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었다.

○ 사고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은 긴급히 해양조사선과 전문 연구인력을 구성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5일 까지 사고현장에 대한 최초 해양환경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

나 당시 긴박하게 수색·구조활동이 진행 중이었고 현장 접근에 많은 제

한을 받아 사고해역 주변의 제한적인 해저지형(선체 주변수심 37∼47m,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과 대략적인 선체의 형태 및 위치정보를 수집

하여 탐색·구조단에 제공하였다(그림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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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4월20일 세월호 주변해역 해저지형 조사결과(수심 40∼44m, 평탄한 지형). 

그림 21. 4월20일 세월호 선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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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4월30일부터 5월6일 까지 장목1호를 재투입하여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한 해저면 음향영상자료를 수집하여 세월호 침몰과정에서 선체로부

터 유실된 컨테이너, 골재, 파이프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탐

색·구조작업을 위해 설치된 바지 및 앵커 체인 등 장애물로 인해 세월

호 침몰지점 주변에 대한 조사는 제한을 받았다(그림 22, 23).

그림 22. 세월호 주변 유실물(골재, 파이프 등) 음향영상(2014년 4월30일∼5월6일).

그림 23. 세월호 주변 유실물(컨테이너, 파이프 등) 음향영상(2014년 4월30일∼5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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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13일부터 26일 까지 탐색구조 TF 요청에 따라 희생자 및 

실종자 탐색을 위해 선체의 외형 상태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가 시도되

었다. 고해상 선체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다목적 바지선과 특수 제작한 

수직 거치대를 이용하여 다중빔 음향측심기(MBES24))를 선체와 근접시

켜 조사하는 방식을 시도하였으나 잠수사들의 안전 및 잠수시간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현장조사는 약 4시간 이내로 충분한 조사가 수행되지 못

하였다(그림 24, 25).

그림 24. 고해상 정밀 선체탐사 개념도(좌) 및 수직거치대(우). 

그림 25. 선체 탐사 영상(2014년 9월 26일).

24) MBES : Multi-Beam Echo-S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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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체처리를 위한 기술검토 TF 요청에 따라 2015년 1월8일부터 

3월2일 까지 세월호의 인영가능여부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해저환

경조사, 세월호 정밀 3차원 고해상 선체탐사, 세월호 주변해역 기상 및 

유속환경조사가 수행되었다.

○ 특히, 탐색·구조작업이 종료된 시기이므로 충분한 현장조사 시간이 확

보되어 세월호 선체를 정밀 탐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선체 부분별 파

손여부, 외부구조물 탈부착상태, 해저면 착저상태 등 선체처리 기술검토

에 요구되는 입체적인 고해상도 음향영상이 확보됨에 따라  2015년 4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에서 인양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

는데 기여하였다(그림 26, 27, 28).

그림 26.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우현 및 상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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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세월호 선미 손상부분.

그림 28. 세월호 선미 확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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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대형 해양 재해·재난 상황에 대응

하여 관련 민·관·군의 많은 노력이 집중되어 왔지만 대부분 상황발생 직

후의 긴박한 방재·구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였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

후의 침몰 선박, 추락 항공기 탐색 등 2차 작업 지원을 위한 보조적 임무

만이 수행되었다.

○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도 국내 민간업계에 다수의 산업잠수 전문업체가 

활동 중이고 현대·삼성중공업 등 일부 조선소는 3,000∼10,000톤급의 초

대형 크레인 바지선과 플로팅도크(Floating Dock)를 운용하는 등 선진

국 수준의 기술 및 장비를 보유 중이나 방재·구난작업별 특성에 맞는 

사전 검증이 되지 않아 사고발생 직후 투입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혼선

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 또한, 민·관·군에 산재된 다수의 전문인력과 장비들을 신속히 결집시킬 

수 있는 ‘기술적 통제기능(Technical Control Tower)’이 전무한 상태이

고, 기상청(해상기상, 파고 등), 국립해양조사원(해·조류 등) 등에서 생산

되는 광역 수치모델링 자료만이 제공되어 재해·재난 양상별, 방재·구난

작업 단계별 특성에 맞는 실시간 국지 환경정보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0년 천안함 피격, 고속정 침몰사고, 2014년 세

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해양조사선 및 연구원들을 파견하여 사고현장의 

해양환경을 관측·제공하고 있으나 고유의 연구·조사임무를 중단하고 사

고해역으로 파견됨에 따라 신속한 투입이 제한적이며 계획된 연구·조사

임무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사고 이후 잔해, 침몰선박 탐색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사고발생 직후의 해양·기상환경 파악 및 최초 피해평가를 위한 

긴급 파견 지원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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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외국 사례 분석

□ 선진국의 경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25)), 영국 중앙위기관리위원회,

독일 국민보호재난지원청, 프랑스 시민안전총국 등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

로 구성된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수습 총괄임무를 수행 중이며 특히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급파되어 현장상황을 전문적으로 관측·파악

하여 후속 방재·구조작업을 지원하는 현장환경평가팀(REA26))을 운영 중

이다.

○ 미국 정부는 1989년 알라스카 해역 Exxon 정유사 기름유출사고 이후 

국가해양대기관리청(NOAA27)) 주관의 피해평가 및 개선·복구 프로그램

(DARRP28))을 민·관·군 협의체 일환으로 구축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박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최초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측·

평가하고 현장환경 및 피해양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권고함으로써 국민

의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특히 국가해양대기관리청(NOAA)은 최근 20년 동안 본 프로그램

(DARRP)을 근거로 해양 관련 민·관·군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며 23억 달러(약 2조5천억 원) 상당의 국민재산과 연안자원을 

보호 또는 복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방재·구난 관련 정부부

처, 업체,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체계를 유지

하여 효과적인 해양환경 관측 및 피해평가, 조기복구 계획 등을 개선시

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25)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6) REA : Rapid Environment Assessment

27) 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8) DARRP : Damage Assessment, Remediation and Resto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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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무 책임해안 및 조사선
❍ 해양 재해·재난 현장 파견 및 실시간 환경

파악, 피해 규모 평가

❍ 최적의 방재·구난 방안 권고

❍ 국가적 재산·자원 보존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유지 및 추진전략 수립

❍ 유실·손상된 NOAA 자원 및 관련 서비스 

복구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 미국 전 해안선을 5개 책임해안으로 구분,

신속재난대응반(RRD) 배치 
* RRD : Rapid Response for Disasters

- 상황발생 시 현장 급파, 해양환경 관측,

피해평가, 대책 권고 등

- 각 팀당 조사선 및 연구원 3~6명 배치 

(사이드스캔소나, 멀티빔 등 탑재)

표 8. 미 국가해양대기관리청 DARRP 임무 및 책임해안(5개 구역)

○ 미 해군은 2004년 미시시피주에 위치한 해양기상사령부 해양국(NOO29))

에 중령이 지휘하는 긴급 해양조사 대응팀(RRT30)/FST31))을 창설하여 해

양기상병과(METOC32)) 현역 및 연구원 등 65명의 전문인원과 조사단정

(RHIB33))을 편성, 원정작전 예상해역 또는 긴급 구난작전 발생 해역에 

대한 최초 해양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대응팀의 구성인원들은 모

두 남미시시피 대학의 수로조사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긴급해양

조사 소요 발생 시 모든 인원과 장비들은 중동, 아시아, 남미연안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급파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2005년 미 남부해안 허리케인 카트리나 내

습 시에도 현장에 급파되어 초기의 해양환경 분석 및 피해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29) NOO : Naval Oceanographic Office

30) RRT : Rapid Response Team

31) FST : Fast Survey Team

32) METOC : Meteorological and oceanographic

33) RHIB : Rigid Hull Inflatable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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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황 조사 장비

 ❍ 항만 또는 항구지역 조사에 최적화된 상용 

소형단정(RHIB) 3척 보유

- C-130 군용기 또는 민항기로 수송

- 소수인원(4~6명)으로 분해·재조립 가능

❍ 신속·정밀조사에 최적화된 DGPS, 소형 사

이드스캔소나, 멀티빔에코사운더 보유

- 연안으로부터 ~12NM, 수심 ~300m 조사

❍ 저수심 지역에 최적화된 상용 제트스키 

(ESV) 4척 보유

- 사이드스캔소나 및 싱글빔에코사운더 탑재

* ESV : Expeditionary Survey Vehicle

표 9. 미 해군 긴급해양조사 대응팀(RRT/FST)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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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해양국 및 육군공병단은 2000년 이후 공동연구를 통해 육상의 고

도와 해상의 수심을 동시에 측량할 수 있는 항공기 탑재용 SHOALS34)

LiDAR35) 장비를 개발하여 저수심 해안지역에 대한 군사적 해양조사를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해양조사 장비로 시험적용 

중이며 무인항공기(UAV36))에 탑재를 위하여 LiDAR 장비의 소형화를 시

도 중이다.

주요 특성 조사 방식

❍ 항공기 운항 속력 :

50~70m/s(180~250km/h)

❍ 항공기 운항 고도 : 300m

❍ 측량 가능 수심 : 최대 60m

❍ 수평 탐색 폭 : 110m

❍ 수직/수평 정확도 : 15cm / 1m

❍ 측정 빈도 : 400회/초 

표 10. 미 해군 연안조사용 SHOAL LiDAR 주요특성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7))는 2000년 이후 관측체계(Measurement

System)와 조직(Organization)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긴급환경평가(REA)

체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조직·인원·장비·예산 등 관련 기반여건을 조

성하고 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긴급환경평가(REA) 개념 :

환경정보가 취약한 해양 재해·재난 현장에 급파되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전송함으로써 대응작업 계획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는 일련

의 활동 또는 업무체계

34) SHOALS : Scanning Hydrographic Operational Airborne Lidar Survey

35) 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36)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37)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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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NATO REA 운영개념 및 데이터 융합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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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상 관측 해수면 관측

❍ 선박 탑재 기상센서에 의한 해상기상 

관측

❍ 기구(풍선)형 센서에 의한 상층대기 관측

❍ 항공기 투하 표류형 해상기상 부이 관측

❍ 위성관측에 의한 수위 및 조위, 파고 

분석

❍ Wave Rider에 의한 파고·파향 관측

❍ 위성 탑재 레이더에 의한 해양특성 관측

❍ 해상풍에 의한 해수면 거칠기,

마이크로파 방사 특성 분석

❍ 해수면에서 방사되는 열에너지 영상 및 

해색 분석

❍ 표류형 관측기에 의한 해류 관측

해안 및 연안해역 관측

❍ Landsat/SPOT 위성에 의한 영상 관측

❍ 육상(해안) 측량 및 항공기 이용 사진촬영

❍ 휴대용 해저면 측정기에 의한 접근성 분석

❍ 재래식 방법에 의한 접근성 평가

❍ 해안 수직구조, 연안류 및 백파 관측   

❍ 연안 백파 수치모델링

수층(수중) 관측

❍ 표류형 관측기에 의한 수중(700~800m)

해류 관측

❍ 정점에서의 해류 관측

❍ 해저면 ADCP에 의한 해류 관측

❍ 선박 탑재 센서에 의한 해류 관측

❍ 소모성 수온/염분측정기(XBT)에 의한 관측 

❍ 항공기용 소모성 수온/염분측정기(AXBT)

에 의한 관측

❍ CTD에 의한 수심별 수온/염분 관측

❍ 해수 시료 채취 및 투명도 관측

❍ 인공위성 영상에 의한 해수 투명도 분석

❍ 인공위성 영상에 의한 엽록소 분석

❍ 해군×해경 함정에 의한 선박통항량 분석

❍ P-3C 소노부이에 의한 주변소음 분석

❍ 예인형 배열소나에 의한 지향성 소음 분석

❍ 예인형 배열소나에 의한 반향음 분석

❍ 수중음파 전달손실 분석

해저면 관측

❍ SPOT 위성영상을 이용한 천해 수심 

및 저질 분석

❍ 항공기 탑재 LiDAR 체계를 이용한 

천해 수심 분석

❍ 단일빔/멀티빔 음향측심기 관측

❍ 사이드스캔소나 관측

❍ 비디오 카메라 촬영 및 분석

❍ 퇴적물 시료 채취

❍ 해저면 측정기(XBP)에 의한 해저면 관측

❍ 탄성파 반사특성 관측

❍ 해저층에서의 음파전달 특성 분석

❍ 해저면에서의 고주파 반향 특성

표 11. NATO 선정 REA 주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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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3-1. 최종 목표(End state) 분석 및 설정

3-1-1. 해양 재해·재난 발생시 취약점

□ 과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재해·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도출되었던 현장 대응상의 분야별 취약점들은 다음과 같다(표 12).

구  분 취  약  점

최초 상황인지

(Situation Awareness)

1. 최초 현장 환경정보 파악 미흡

- 사고현장에 대한 해양·기상환경정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여 후속 방재·구난작업이 지연됨.

2. 최초 피해평가(Damage Assessment) 미흡

- 사고 직후의 정확한 인적·물적·환경적 피해정도

를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양상에 따른 적절한 방

재·구난 수단이 동원되지 못함.

신속 대응

(Rapid Deployment)

1. 사고 현장에 대한 신속 대응 미흡

- 사고발생 직후 방재·구조 전담인원의 현장대응 

시간이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초과함.

2. 신속 대응 전담 조직 미편성

- 동·서·남해 해역별 신속대응 전담 조직이 미편성

되어 사고현장에 즉각적인 대응이 지연됨.

정보공유 및 전파

(Information Sharing)

1. 재해·재난 상황통제를 위한 전용 전파체계 미구축

- 현장상황, 지휘부의도, 전문가 의견 등 핵심정보

가 실시간 공유되지 못함.

- 대부분 현장상황이 언론에 의해 전파됨에 따라 

정확도가 낮고 지휘혼돈 및 민심동요가 야기됨.

후속대응 권고

(Decision Aids)

1. 현장상황 및 과학기술에 근거한 권고기능 미흡 

- 정확한 현장상황(환경정보, 피해평가) 및 전문기

술·지식에 따른 권고가 미흡하여 후속대응을 위

한 결심 및 판단이 지연됨.

동원·협력체계 유지

(Cooperation System)

1. 국내 역량 집중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미흡

- 국민안전처/해수부(정책주관/지휘 및 통제)↔

해양과기원(기술주관)↔해경·해군(방재·구난작업 

주관)↔민간업체(전문 인력·장비 지원)

표 12. 현장대응 분야별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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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최종 목표(End state) 설정 

□ 주요 재해·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도출되었던 분야별 취약점들은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장지원체계의 궁극적 최종목표(End state)는 다음과 같

다.(그림. 30).

□ 참고로,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는 민·관·군에 의한 국내 역량이 총 

집결되어야 구축이 가능하며 어느 한 기관에 의해 구축될 수 없다. 따라

서 본 기획연구에서는 최종목표 설정 시 범 국가차원의 전체적인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적 추진 방안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현장 해양·기상 환경정보
관측 및 파악

- 인적·물적·환경적 피해 평가 

정확한 최초 상황인지

-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전문
인력·장비 파견 및 대응

- 한반도 주변 해역별 현장대
응 조직 및 이동수단 확보  

신속한 현장 대응

- 환경정보 및 피해평가 등
현장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전용 전파체계 구축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전파

- 정확한 현장상황에 근거한
최적의 방재·구난작업 권고

- 해양과학적 전문기술 제안 

합리적인 후속대응 권고

- 방재·구조 관련 국내 역량
총동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긴밀한 동원·협력체계 유지

현장지원체계

그림 30. 현장지원체계 분야별 최종 목표(End State).

신속·정확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실시간 현장정보를 전파하며 

과학적인 후속대책 결심을 보좌하는 현장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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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적(Function) 구축 요소

3-2-1. 정확한 최초 상황인지(Precise Initial Situation Awareness)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중ㆍ대형의 해양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환경정보가 수집되고 방재·구난 당국에 전파되어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후속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조속히 수집되어야 

하는 환경정보는 인근의 해·육상(수상·수중) 지형정보, 해양정보, 기상정보 

등이며 필요시 주변의 항행선박 또는 선박자동식별(AIS38)) 현황 등 항해 

관련 특이사항을 포함한다.

□ 환경정보의 관측은 초기에 투입되어 현장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

한 장비와 방재·구난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체계 등으로 나뉘어져야 한다. 아울러 관측된 모든 환경정보는 원시자료

(Raw data)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1차적으로 분석된 자료로 가공되

어 방재·구난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 환경정보와 더불어 최초의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평가정보가 수집되어

야 한다. 인적 피해평가는 익수자, 표류자, 부상자, 생존자 등 인명피해 

현황을 포함하고 물적 피해평가는 선박 및 탑재물 상태, 인근 구조물 파

손현황 등을 포함하며 환경적 피해평가는 유출된 유류에 의한 해수 오염,

탑재된 각종 유독가스 유출에 의한 대기오염 여부 등을 포함한다(표 13).

구  분 취  약  점

환경정보

- 해·륙상(수상·수중) 지형정보, 해양정보, 기상정보

- 주변 선박 정보, 선박자동식별(AIS) 등 항해 관련 특이사항

* 원시자료(Raw Data) 및 1차 분석자료 포함

피해평가

- 인적 : 익수자, 표류자, 부상자, 생존자, 실종자 등

- 물적 : 사고선박 및 탑재물, 인근 해·육상 구조물 상태 등

- 환경적 : 유류유출 및 해수오염, 유독가스 유출 및 대기오염 등

* 방재·구난작업 지원을 위한 각종 피해평가 및 분석자료 포함 

표 13. 최초 상황인지 요소 선정(안)

38)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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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선정 현장지원체계 관측요소(예)

해상기상 관측 해수면 관측

❍ 선박 탑재 기상센서에 의한 기상 관측

❍ 기구(풍선)형 센서에 의한 상층대기 관측

❍ 항공기 투하 표류형 해상기상 부이 관측

❍ 위성관측에 의한 수위·조위, 파고 분석

❍ Wave Rider에 의한 파고·파향 관측

❍ 위성 탑재 레이더에 의한 해양특성 관측

❍ 해상풍에 의한 해수면 거칠기,

마이크로파 방사 특성 분석

❍ 해수면에서 방사되는 열에너지 영상 및

해색 분석

❍ 표류형 관측기에 의한 해류 관측

해안 및 연안해역 관측

❍ Landsat/SPOT 위성에 의한 영상 관측

❍ 육상(해안) 측량 및 항공기 이용 사진촬영

❍ 휴대용 해저면 측정기에 의한 접근성 분석

❍ 재래식 방법에 의한 접근성 평가

❍ 해안 수직구조, 연안류 및 백파 관측   

❍ 연안 백파 수치모델링

수층(수중) 관측

❍ 표류형 관측기에 의한 수중(700~800m)

해류 관측

❍ 정점에서의 해류 관측

❍ 해저면 ADCP에 의한 해류 관측

❍ 선박 탑재 센서에 의한 해류 관측

❍ 소모성 수온/염분측정기(XBT)에 의한 관측 

❍ 항공기용 소모성 수온/ 염분 측정기

(AXBT)에 의한 관측

❍ CTD에 의한 수심별 수온/염분 관측

❍ 해수 시료 채취 및 투명도 관측

❍ 인공위성 영상에 의한 해수 투명도 분석

❍ 인공위성 영상에 의한 엽록소 분석

❍ 해군×해경 함정에 의한 선박통항량 분석

❍ P-3C 소노부이에 의한 주변소음 분석

❍ 예인형 배열소나에 의한 지향성 소음 분석

❍ 예인형 배열소나에 의한 반향음 분석

❍ 수중음파 전달손실 분석

해저면 관측

❍ SPOT 위성영상을 이용한 천해 수심 및

저질 분석

❍ 항공기 탑재 LiDAR 체계를 이용한 

천해 수심 분석

❍ 단일빔/멀티빔 음향측심기 관측

❍ 사이드스캔소나 관측

❍ 비디오 카메라 촬영 및 분석

❍ 퇴적물 시료 채취

❍ 해저면 측정기(XBP)에 의한 해저면 관측

❍ 탄성파 반사특성 관측

❍ 해저층에서의 음파전달 특성 분석

❍ 해저면에서의 고주파 반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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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신속한 현장 대응(Rapid Deployment) 

□ 해양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사고현장에 대한 환경정보와 최초의 피해평

가 작업이 골든타임 이내에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관련 장비들이 

신속히 사고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해서는 항공기, 차량, 선박 등에 의해 운반이 가능

한 소형 다목적 조사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장비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신속대응 조직이 편성되어야 한다.

□ 이러한 신속대응 인원 및 장비의 현장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서·

남해 해역별 신속대응 조직이 평상시 배치되어야 하며, 자체 선박, 차량 

이외에 필요시 해군·해경의 항공기도 동원하여 긴급히 사고해역에 급파될 

수 있는 대외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그림 31. NOAA 신속대응 조사정. 

그림 32. NOAA 신속대응 Jet-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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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전파(Real-time Information Sharing) 

□ 해양 재해·재난 현장에 대한 환경정보와 최초의 피해평가 정보는 방재·구

난작업을 총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실시간 

전파되어야 하며 지휘부의 지시와 의도가 실시간 현장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특히 현장의 해양·기상정보는 분 또는 초 단위로 관측되는 자료이고 고용

량의 영상자료를 포함하며 기존 RF 통신망으로는 용량적·공간적 제한이 

수반되므로 위성통신을 이용한 Web 기반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 최초 현장의 환경정보와 피해평가정보는 사고현장의 방재·구난작업을 수

행하는 조직 뿐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민간 전문

가 그룹, 언론 등 다수의 조직 및 인원들에게 쉽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스

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기반으로도 전파되어야 한다.

□ 또한, 현장에서 수집된 환경정보, 피해평가결과와 해양과학적 전문기술·지

식을 기반으로 방재·구난 지휘부의 결심을 보좌하는(Decision Aids) 프로

그램(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시간 전파망을 이용하여 중앙(지방)사고수

습본부 등 관련 기관에 지원한다(그림 33).

중앙사고수습본부현장정보 수집·전파

민간 전문가 그룹
(긴급 동원·협력기관)

결심보좌정보
(해양과기원)

지역사고수습본부

위성통신

그림 33.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전파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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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합리적인 후속대응 권고(Reasonable Decision-Aids) 

□ 사고현장에서 수집된 해양·기상정보와 최초의 피해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조치사항, 취약·위험요소, 소요장비 및 체계 관련정보를 중앙 또는 지

역 사고수습본부에 권고함으로써 후속 방재·구난작업을 위한 결심보좌를 

지원한다.

□ 후속대응 권고는 현장에 급파된 신속대응팀(RDT39))에 의해 1차적으로 수

행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에서는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 등 

전문지식과 체계를 이용한 2차적 분석정보를 생산하여 방재·구난 지휘부

에 제공한다.

□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수집된 환경정보, 피해평가결과

와 해양과학적 전문기술·지식을 기반으로 방재·구난 지휘부의 결심을 보

좌하는(Decision Aids) 프로그램(알고리즘)으로서 분석된 결과는 실시간 

전파망을 이용하여 중앙(지방)사고수습본부 등 관련 기관에 전파된다.

□ 또한 현장의 신속대응팀(RDT)에 의한 1차적 후속대응 권고와 한국해양과

학기술원(본원)의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을 이용한 2차적 후속대응 

권고는 방재·구난 지휘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평상시의 반복적 연습과 훈련을 통해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현황(그림 34)

- 재해·재난 상황별 해양환경 수요(Needs) 및 관측장비 Check-off List

- 신속대응팀(RDT) 전술·기술·절차(TTP40)) 및 Matrix

- 국내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동원 단계·절차·연락처

- 결심보좌(Decision Aids)를 위한 각종 정보 및 권고사항 등 

39) RDT : Rapid Deployable Team

40) TTP :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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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신속대응 결심보좌(Decision Aids) 프로그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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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긴밀한 동원·협력체계 유지(Cooperation System Maintenance) 

□ 불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규

모 인적·물적·금전적 역량들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 따라서 ‘선택과 집중(Choice and Concentration)’ 전략을 적용하여 평상시

에는 최소한의 기능 구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긴급대응체계로서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피해양상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동

원체계가 가동되도록 관련 기관·업체 간 긴밀한 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 해양 방재·구난작업과 관련한 동원체계는 정부(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주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 전문인력, 장비, 선박 등 분

야별 방재·구난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히 투입될 수 있

는 동원태세를 점검해야하며 민간 인원 및 장비들을 동원하기 위한 충분

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그림 35).

그림 35. 방재·구난 관련 인적·물적 동원 대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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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원⋅조직적(Personnel & Organization) 구축 요소

□ 해양에서의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①정확한 최초 상황인지, ②신속한 

현장 대응, ③실시간 현장정보 공유·전파, ④합리적인 후속대응 권고, ⑤

긴밀한 동원·협력체계 등 5대 주요 기능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뿐만 아니라 민·관·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 특히 정책·행정적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와 과학

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실질적인 방재·구난작

업을 수행하는 해경·해군 또는 민간기관 등 범 정부차원의 임무분담 및 

협력체계 유지가 요구된다.

□ 본 기획연구에서는 상기의 대·내외 협력체계가 원활히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해양과학 기술적 지원을 주도하기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심의 

조직적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지원체계는 본원 차원의 대응조직

과 분원 차원의 신속대응 조직으로 구분된다. 본원에서는 해양방위연구센

터(또는 해양재난안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지원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기획·예산·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업

무를 담당하며 분원의 신속대응 조직에 대한 통제·훈련·관리업무를 수행

한다. 또한 본원은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관측된 정보들을 토대로 신속

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에 결과를 

제공한다.

□ 동해 및 남해연구소에는 단계별로 6∼8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편성

하고 기동성을 갖춘 관측센서 및 장비를 배치하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재해·재난 상황에 1차적으로 대응한다. 본원에도 신속대응팀을 편성하여 

서해에 대한 1차적 현장 대응을 담당하고 필요시 동해 및 남해연구소에

서 급파된 신속대응팀에 대한 지원 대응을 수행한다(그림 36, 표15).

□ 신속대응팀 구성인원은 가능한 기존 동해 및 남해연구소 인원들이 겸직

개념으로 수행하며 대기태세 유지, 각종 신속대응 훈련참가 등 개인적 희

생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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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대응팀 조직 구성에 소요되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

양방위연구센터에 현장지원체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능과 신속대응팀 

조직을 편성하고 이후 단계별로 동해 및 남해 연구소에 신속대응팀을 편

성한다.

- 현장지원체계 운영 및 관리

-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 운용

본원(해양방위연구센터)

- 신속대응팀 운영

- 남해 대상 1차적 대응

남해연구소

- 신속대응팀 운영

- 동해 대상 1차적 대응

동해연구소

- 신속대응팀 운영

- 서해 대상 1차적 대응

본원(해양방위연구센터)

그림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장지원체계 구성도(안).

구  분 본원(해양방위연구센터) 동해 및 남해연구소(신속대응팀)

평상시

- 현장지원체계 운영·관리 총괄
- 기획·예산·행정업무 주관
- 정부, 민간기관 간 협력·조정
- 신속대응팀 기능유지를 위한
각종 훈련계획 수립 및 집행

- 신속대응팀 전술·기술·절차 수립
- 장비·체계 획득 및 배치
※ 기존 해양방위연구센터 고유

업무 병행

- 신속대응팀(6∼8명) 기능 유지
- 긴급 현장파견 및 장비 운용
숙달훈련 수행

- 필요시 인근 해경·군 소속
항공기 이용 협조망 구축 

- 장비·체계 소요 요청(→본원)

※ 기존 동해 및 남해연구소 
고유업무 병행

재난상황

발생시

- 현장 신속대응팀 수집자료 
수신 및 2차 분석자료 지원

- 결심보좌 프로그램 운용 
-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 결심
보좌 및 권고

- 분원 신속대응팀의 인원·장비
추가 요청시 지원 및 대응

- 재해·재난 유형 및 피해양상별
민간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

- 서해 상황에 대한 1차 신속대
응팀 임무 수행

- 동·남해 상황에 대한 2차 신속
대응팀 임무 수행 

- 동·남해 상황에 대한 1차 신속
대응팀 임무 수행

- 필요시 해경·군 항공기 이용
현장 이동 협조

- 해양·기상 환경정보 수집 및 
최초 피해평가

- 현장 방재·구난팀과 협조하에
지원소요 파악 및 대응

- 위성통신망 이용 수집정보 및 
피해평가 결과 보고·전파

- 필요시 추가 인원·장비 요청  

표 15. 현장지원체계(본원 및 분원) 주요 임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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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적 장비적(System & Facility) 구축 요소

□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임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형·경

량으로 운반성이 좋아야 하고 사고현장에서 손쉽게 설치 또는 투하되어

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 전파되어야한다.

□ 이러한 현장지원체계에 투입되는 장비 및 체계들은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도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직접적인 구매도입과 연구개발에 의한 

체계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 현장지원체계 임무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장비 및 체

계들은 다음과 같으며, 본 기획연구에서 언급된 장비 이외에도 국내·외 

방재·구조분야에서의 기술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첨단장비들의 적시

적인 추가도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3-4-1. 현장 이동 수단 및 조사선(Platform)

□ [소형 해양조사정] 상기 현장지원체계(본원 및 분원) 주요 임무(안)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본원(해양방위연구센터)과 동▪남해연구소에 편성되는 

신속대응팀(6∼8명)은 사고현장에 대한 1차적 신속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최단시간 내에 사고해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예인되어 

사고해역과 근접한 해안 또는 항▪포구 까지 이동 가능한 고속▪소형의 

해양조사정이 배치되어야 한다(그림 37).

□ [RHIB, Jet-ski] 보다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투하되어 기본적인 해양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RHIB41), Jet-ski 등의 확보가 요구되며, 이러한 극소형의 

해양조사 플랫폼은 필요시 차량 뿐 만 아니라 민▪군의 항공기 지원을 

통해서도 현장해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

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소형 RHIB, Jet-ski 등 레저용 이동수단

에 단일빔 또는 다중빔 음향측심기(Multi-Beam Echo-Sounder), 측면주사

소나(Side- scan Sonar) 등을 탑재하여 긴급을 요하는 해양조사에 사용하

고 있다(그림 38∼42).

41) RHIB : Rigid-hulled inflatable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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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 해양대기관리청 신속대응팀 해양조사정(전장 7.3m).

그림 38. 영국 해양경비대 소속 해양조사 및 구조용 RB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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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미 해군 수송헬기(CH-47)로부터 투하되는 RHIB. 

그림 40. 미 해군 수송헬기(CH-47)로부터 진수되는 RH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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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 해양대기관리청(NOAA) 소속 침몰선박 탐색용 Jet-ski(측면주사소나 탑재).

그림 42. 미 남미시시피 대학교 해양연구소 소속 해양오염 탐지용 Jet-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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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환경정보(해양·기상·음향) 관측장비(Unmanned Sensors)

□ [소형 해양·기상 관측부이] 잠수작업 또는 수중탐사작업을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수심별 수온, 유향, 유속 등 해양물리특성이 관측되어야 한다. 그

러나 기존의 중·대형 부이체계는 과중한 크기와 무게로 인해 운반과 설치

가 수월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미 해양대기관리청(NOAA)은 소형 선박에 의해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수

심별 수온 뿐 만 아니라 기상 및 유향·유속 특성을 동시에 관측 가능하며 

무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관측자료를 전송하는 소형 해양·기상 관측부이

를 개발하여 운용 중이다(그림 43).

그림 43. 미 해양대기관리청(NOAA) 차세대 소형 다목

적 부이체계(ATLAS Mo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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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율 해상관측체계(UAMS42))] 불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

해·재난 상황 하에서 현장의 환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인원과 장

비의 투입은 항상 제한적이다. 따라서 태양력, 파력, 부력 등 자연적 에너

지를 이용하여 장시간·장거리를 이동하며 사전 설정된 해역에서 다양한 

해양·기상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무인자율 해상관측체계의 도입이 필수적

이다. 이러한 무인자율체계들은 소형·경량으로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환경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태양력과 파력을 이용하는 Wave

Glider는 악기상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고 해양·기상정보 및 환경오염 까지 

탐지하는 등 다양한 센서와의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그림 44, 45).

그림 44. 해상에 투하되는 Wave Glider(미 Liquid Robotics社).

그림 45.2014년 16호 태풍 ‘풍웡’ 내습 시 제주 남해상에 투하된

Wave Glider(한국해양과학기술원).  

42) UAMS : Unmanned Autonomous Mariti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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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잠수정(AUV/UUV43))] 무인 잠수정은 자체 스크루와 동력에 의해 

추진되는 자율체계로서 5kts 내외의 비교적 고속으로 이동 가능하여 정밀

한 위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고 조류가 빠른 서해에서도 운용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해류계(ADCP), 측면주사소나(SSS), 광학센서,

수온계, 오염탐지 등 다양한 관측센서를 탑재하여 운용 가능하다. 특히 

2014년 3월에는 인도양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 기체를 탐

색하는데 투입된 바 있다.

그림 46. 2014년 3월 인도양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70 기체를 

수색 중인 호주 무인자율잠수정(Echo Surveyor Furgo Equator).

그림 47. 수중 실종자를 수색 중인 무인자율잠수정(REMUS). 

43) AUV/UUV : Autonomous Unmanned Vehicle / Unmanned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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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드론(Marine Drone)] 무인항공기는 일찍이 1910년대에 최초로 개발

되어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량되면서 주로 군사 정찰용 목적으로 활용되

어 왔다. 2000년대 이후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이란의 RTS社에서는 3개의 구명

환을 무인기에 탑재하여 해상의 익수자에게 정확하게 투하하는데 성공하

여 본격적인 사업화에 착수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이탈리아의 대규모 해

상리조트(Forte dei Marmi beachclub)에서 이란제 무인기를 도입하는 등 

해상 구조분야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림 48).

그림 48. 이란 RTS社 드론(구명환 3개 탑재). 

□ 또한, 다양한 카메라장비를 탑재하면 해양 재해·재난 현장에 대한 정확한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구조본부에 전파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특히 적외선 

카메라를 장작하여 야간에 익수자를 탐색하는데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

다. 2913년 5월9일, 캐나다에서는 야간 차량 전복사고로 심하게 부상을 

당한운전자가 무인기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에 의해 탐지되어 구조되기

도 하였다(그림 49).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

- 72 -

그림 49. 드론에 탑재된 적외선 카메라에 의해 사고 운전자가 탐지되는 영상. 

□ 2014년 8월, 칠레 해안경비대는 구명환, 카메라, 스피커 및 마이크를 장착

한 무인기를 이용하여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시험에 성공하였고 2015년 

여름부터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그림 50).

그림 50. 2014년 8월, 칠레 해안경비대의 드론을 이용한 인명구조 시험(구명환, 

카메라, 스피커 및 마이크 장착).



Ⅲ.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 73 -

3-4-3. 잠수작업 지원장비

□ [수중물체인식 음향가시화 체계] 방재·구난 작업에 있어서 잠수사의 수중

작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중의 실종자 또는 전복·침몰된 선체 내

의 생존자 탐색을 위해서는 전문 잠수사에 의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대부분 시정이 불량하며 시정이 양호한 시기라

도 야간에는 수중에서의 시야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수중 또는 

침몰된 선박 내에서 활동하는 잠수사에게 장애물, 구조물, 익수자 등의 

형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음향가시화체계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특히 

사고해역 인근에 설치된 부이, 해류계(ADCP44)) 등에 의해 수집된 해양환

경정보와 휴대용 음향소나에 의한 탐지영상, 3차원 선박 설계도영상 등 

종합정보를 전방시현기술(HUD45))을 적용하여 잠수마스크(헬멧)에 투사하

는 잠수사용 수중환경 증강현실(AR46))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1. 물체인식 음향가시화 체계 구성도(안).

44) ADCP :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45) HUD : Head-Up Display

46) AR : Augment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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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장비 및 음향영상
❍ 크기 : 16cm × 17cm × 30cm

❍ 무게 : 공기중 7kg(수중 0.6kg / 중성부력)

❍ 사용음파 : 1.1/1.8MHz(DIDSON),

2 MHz(LIMIS)

❍ 탐색거리 : 32/15 m(DIDSON) , 10 m(LIMIS)

❍ 해상도 : 1.6cm~3m

❍ 수평 탐색 폭 : 30°(DIDSON) / 19°(LIMIS)

❍ 수직 탐색 폭 : 7°

❍ 측정 빈도 : 15회/초 

* 충전기 내장(1회 충전 3~4시간 사용)

❍ 주용도 : 함정에 부착된 폭발물 또는 흡착식

소형 기뢰 탐지, 익수자 탐색

표 16. 미 해군과 워싱턴 주립대학교 협력으로 개발한 휴대용 음향소나(DIDSON/LIMIS)

주요 특징 장비외형 및 표출영상

❍ 부착방식 : 헬맷 전방 우측 하단 부착 

❍ 영상투사방식 : LCoS 방식

(Liquid-Crystal on Silicon)

❍ 내장 CPU : 쿼드코어 1.2GHz,

(메모리 8GHz)

❍ 표출정보 : GPS 네비게이션 정보, 기상정보,

계기정보(속도, RPM) 등

❍ 통신방식 : 블루투스 4.0(근거리 무선통신)

* 충전기 내장(1회 충전 4시간 사용)

표 17. 미 Nuviz社에서 개발한 오토바이 운전자용 전방시현장치(H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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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책적 대내외 협력방안IV. 정책적 대내외 협력방안

4-1. 정책적 준비 및 개선사항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현장지원체계 구

축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능적, 인원·조직적, 물적·장비적 

구축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행정적 준비가 수반

되어야 한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정관·원규 등의 자체 규정에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관련 임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정관(2015.1.6. 개정) 제4조(사업) 3항에 명시된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구체화하여 ‘해양 재해·재난에 대비한 현장지원’ 등으로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분장규정(2015.5.8. 개정) 제6조(지질·

지구물리연구본부 분장업무) 별표 제4호를 통해 규정된 해양방위기술연구 

분야에도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 해양과기원 정관(2015.1.6. 개정) 제4조(사업) 수행사업 분야

1. 해양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2.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연구 

3.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4. 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5.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6.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과 연구개발성과

의 실용화 및 기타 해양과기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업무분장규정(2015.5.8. 개정) 별표 제4호(해양방위기술연구 분장업무)

1. 해양방위 탐사 기술 개발

2. 해양방위 지질·지구물리 및 음향탐사 분석·예보 연구

3. 해양방위 긴급사태 대응 지원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

- 78 -

□ [정부 관련부처] 정책적 제안 차원에서, 재해·재난 대응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관련 법령 및 기능 개선사항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14년 11월, 기존의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

었다. 국민안전처 내에서 해양안전을 주관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는 해

양장비기술국,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오염방재국 등과 예하 지방 조직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경비, 안전, 방재작업 수행기능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기획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

계(또는 신속대응팀)를 통해 획득된 현장의 환경정보와 피해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기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 해양경비안전과 관련한 첨단 장비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

을 주관하는 전문 조직 추가 편성이 요구된다(그림 52).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조정관

해양경비안전국해양장비기술국

해양경비안전총괄과

해양경비과

해양안전과

해양수색구조과

해양오염방재국

수상레저과

해상수사정보과

해양장비기획과

해양장비관리과

해양항공과

해양정보통신과

해양교통관제과

방재기획과

기동방재과

해양오염예방과

해양정보과

(피해평가과)

그림 52.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도 변경안(해양정보과/피해평가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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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자연재해 대책법, 수난구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으나 사고현

장에 신속히 파견되어 제반 환경 및 여건을 파악하고 초기의 피해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는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등의 실행조직 편성과 임무에 관한 제반 기능적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

나 사고 현장에 대한 최초의 해양환경적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임무는 규

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양 재해·재난에 대응활동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에서부터 사고해역에 대한 환경정보 수집과 최초 피해평가정보에 의

한 과학적인 방재·구난활동이 진행되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수정(안)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 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현장 환경정보 및 최초 피해평가정보 수집 및 지휘부 보고 

*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수난구호법 제17조) 수정(안)

1. 조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부여와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6. 현장접근 통제 등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현장 환경정보 및 최초 피해평가정보 수집 및 지휘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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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매뉴얼]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치밀한 대응

책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뿐 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인원

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매뉴얼

은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근거하여 활동기준이나 업무 수속·절차 등을 

문서로 기록한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실제 상황 발

생 시에는 구성원들에게 상황별 행동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각종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정부 부처 인원들의 공식적인 재난업무 처리절차를 위한 것이며 

일반 국민들의 행동절차에 관한 매뉴얼은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47) 주도로 국가재난통제체계(NICS48))를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 정부

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

이 손쉽게 매뉴얼을 볼 수 있도록 소형 책자(핸드북) 형태와 스마트폰 앱

으로 제작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그림 53).

그림 53. 위기통제체계 현장 가이드북 및 스마트폰 앱.

47)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48) NIMS : National Incident Comm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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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방안 

□ [내부 협력체계]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는 범국가적 협력체계를 통

해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부적으로는 본원(해양방

위연구센터 또는 해양재난안전연구센터)과 동·남해연구소, 선박해양플랜

트연구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원에서는 현장지원

체계의 총괄적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동·남해연구소에서는 신속

대응팀 기능을 유지하며 평상시에는 긴급 현장파견 및 장비운용을 위한 

숙달훈련을 수행하고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신속히 도달하여 가용

한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의 환경정보와 최초 피해평가를 수행하도록 부

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는 필요시에 크랩스터 해저로봇 등 첨단장비가 재난 현장에 지원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협력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4-1장(정책적 준비 및 개선사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정관·원규 등 자체 규정에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관련 임무가 명

시되어야 하며 관련 인원들에 대한 인사적 행정업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 현장지원체계 운영 및 관리

-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 운용

본원(해양방위연구센터)

- 신속대응팀 운영

- 남해 대상 1차적 대응

남해연구소

- 신속대응팀 운영

- 동해 대상 1차적 대응

동해연구소

- 신속대응팀 운영

- 서해 대상 1차적 대응

본원(해양방위연구센터)

그림 5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장지원체계 구성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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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협력체계]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는 사고현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기능 이외 정책·행정적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적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와 해양에서의 각종 사고수습업무를 담당하는 해양

수산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재난안전업무에 특화된 정부차원의 주기적 훈련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행정적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실질적인 방재·구

난작업을 수행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해군 또는 민간기관 등 범 정부차원

의 임무분담 및 협력체계 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간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업무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을 추진하여 해양안전 관련 연구개발(R&D) 및 현장대응체계 구축업무를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민간 동원체계]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의 탐색·구조작업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중·대규모의 탐색·구조 또는 인양작업은 정부와 해경·

해군의 능력으로만 수행될 수 없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 

심해잠수사, 다목적 바지선, 다이빙벨 등 전문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필

수적이다. 그러나 세월호 수습과정에서는 탐색·구조작업이 진행되는 와중

에 급급하게 전문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고 일부 검증되지 않은 장비가 

급조되어 투입 직후 철수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평상시에 전문인력과 장비들을 검증하고 주기적인 동원훈련

을 통해 정부의 방재·구난 체계화 협업하는 기능을 숙달하는 동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동원 기관(업체)에 대한 동원예산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요구된다.

* 긴급구조 동원체계 유지 방안(예)

1. 동원대상 : 전문인력(산업잠수사, 심해잠수사), 바지선, 크레인선,

플로팅 도크, 기타 특수선박

2. 동원방법 : 대상업체 동원태세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3. 유지방법 : 방재·구난 유형별 정기적 종합훈련 실시,

업체능력 평가 및 자격 부여·박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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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팀 기능 유지 및 훈련

동·남해 대상 1차적 신속대응

해양과학기술원 동해·남해연구소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해양 재해·재난 대응 정책 수립

정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현장지원체계 운용 및 관리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 운용

서해 대상 1차적 신속대응

동·남해 대상 2차적 신속대응

해양과학기술원 본원

방재·구난 조직 및 기능 관리

방재·구난작업 주도
(현장환경/피해평가정보 활용) 

해양경비안전본부 / 해군

전문 인원·장비 동원체계 준비

정부 요청시 현장 급파(동원)

민간 기관(업체)

법령개정

주기적 합동훈련

예산 지원

평상시 임무
재해·재난 발생 시 임무

그림 55. 범정부 해양 재해·재난 대응 체계도.

방재·구난 관련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해양과기원 중심의 과학기술 지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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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Ⅴ. 결 론

□ 2014년 4월, 모든 국민을 큰 충격과 슬픔으로 잠기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

고는 바로 우리나라 주변해양에서 발생한 재해·재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뼈저리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 동안 보여 준 체

계적이지 못하고 시간 소모적이었던 최초의 대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

던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러한 ‘골든타임’ 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수행되어

야 하는 현장의 환경정보 수집과 최초의 피해정도를 평가하여 체계적인 

후속 방재·구난작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

원체계 구축’ 기획연구를 진행하였다.

□ 신속한 현장대응, 정확한 최초 상황인지, 실시간 현장정보 전파, 합리적인 

후속대응 권고, 긴밀한 동원·협력체계 유지 등 5대 주요 기능적 최종목표

(End State)를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 인적·조직적, 물적·장

비적 구축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 재해·재

난 대응분야에서의 해양과학기술적 지원을 주도하기 위해 해역별 신속대

응팀을 구성하고 현장상황정보를 토대로 신속대응 결심보좌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후속 방재·구난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

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에서 보

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 장비, 기술 등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고 평상시

에는 주기적인 신속대응 훈련을 통해 능력과 역량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긴급 동원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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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장지원체계는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서만이 구현이 가능하므로 

정부 주도의 해양 재해·재난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민·관·군 전문가 T/F

를 구성하여 정부, 연구소, 학계, 산업계, 해경·해군 등 기관별·분야별 세

부 Road-map을 수립하고 단계별 역량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는 국내 역량이 총 

집결되어야만 구축이 가능하며 어느 한 기관에 의해 구축될 수 없다. 본 

기획연구에서는 한국해양과학연구원 업무범위 이상의 범국가적 차원의 

해양 재해·재난 현장지원체계 최종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한 과학기술적 추진 방안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따라서 본 기획연구 결과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해양에서의 재해·

재난 대응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의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차원의 재해·재난 대응

체계 발전계획과 시기적·내용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진행될 수 있도록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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